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

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

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

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

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맥쿼리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12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12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1년 5월 30일 ~ 2011년 6월 30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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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

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

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

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파

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과 파생

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1. 주식관련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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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수준을 순자산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하므로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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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맥쿼리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협회코드 A3489)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3490 A3491 A349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

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의 모집(판매)가능금액은 10조좌로,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

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

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2011년  5월 30일~2011년  6월  30일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

자업자의 홈페이지 (www.macquarie.co.kr/mi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1 부 . 모 집 또는  매출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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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맥쿼리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협회코드 A3489)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3490 A3491 A349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1.06.01 최초설정  

2014.01.07 자산운용회사 명칭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맥

쿼리 Smart UP Plus 차이나 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변경 

2014.12.30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

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

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20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제 2 부 . 집합투 자기구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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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준 1981 과장 1 10 
- 現 맥쿼리투자신탁운용 Quant운용팀 

- 연세대 경영 / 컴퓨터과학 학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박영열 2011.06.01~2014.12.29 

장현준 2014.12.30~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

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

니다.  

구 분 최초설정일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가입자격 

종류A 미설정 납입금액의 1%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
의 70%, 30일 이
상 90일 미만 이익
금의 30%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C 미설정 없음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C-e 미설정 없음 인터넷 가입자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연, %) 지급 

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집합투자업자보수 0.6000 0.6000 0.6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000 1.0000 0.9000 

신탁업자 보수 0.0550 0.0550 0.05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50 0.0250 0.0250 

총보수 및 비용 1.3800 1.6800 1.58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홍콩에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인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지수 선물 및 주식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

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HSCEI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신탁재산의 60% 수준을 HSCEI 구성 주식(관련 ETF 포함) 및 선물에 투

자한 후, 기간 및 가격 분할매수 전략을 사용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비중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0% 수준을 위험자산에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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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등락률의 1.5배는 기간수익률의 1.5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이는 투

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결정 시 사전적으로 반드시 판매직원, 

집합투자업자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

내파생상품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

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 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

한 것으로서 홍콩에 소재한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에 한한

다)(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② 채 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

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

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

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100% 이내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이하 “장

내파생상품”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장외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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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라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

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중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에 한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

우를 말한다. 

⑧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

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

음. 이 경우 외화표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포함 

⑪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⑤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간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⑥~⑨,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자한

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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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법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    자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계열사 
발행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기타 제한사항 

 

 (1)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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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

여서는 아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기업의 주식, 이와 관련된 주가지수 선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자산 등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HSCEI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투자전략의 기본으로 하지만 증권

시장상황, HSCEI 주가지수선물 및 현물과의 가격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일일등락률의 1.5배를 초과

하거나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의 성과를 보장하지

는 않습니다. 

 

(1)운용전략 

① 기본 운용전략 

- HSCEI 지수의 일일 등락률의 1.5배를 추종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주식 현물(H Share), 선물 및 

ETF 등에 투자합니다. 

- HSCEI 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증권시장에 대한 위험노출수

준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HSCEI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

익을 추종합니다. (이하 “1.5배 전략”)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 부족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1.5배 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설정금액이 적을 경우 계획된 포트폴리오 구성 불가, 투자신탁 

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일별 수익률이 비교지수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 현물 투자 및 ETF 투자 

주식 현물에의 투자는 HSCEI 지수 구성종목을 복제하여 운용하며,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후 추적오

차(tracking error)를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관리 할 계획입니다. 

ETF에의 투자는 HSCEI 관련 ETF에 투자하며 편입비 조절, 환매 대응 등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관

리에 활용합니다.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주가지수 선물 등)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로 투자신탁의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의 150%수준으로 유지하여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 범위 이내에서 투자합니다. 

-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ETF 포함)와 주가지수 선물 편입비중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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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습니다. 

<1.5 배 전략의 운용상의 특징 및 투자자 유의 사항> 

1) 일일 지수 등락률의 1.5배 성과 추구 

 1.5배 전략은 “목표지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성과를 추구합니다. 

 일별 성과의 복리(Compounding)로 인해 특정기간 누적수익률을 1.5배한 수익률과 다릅니다. 

 

2) 레버리지로 인해 복리효과(Compounding) 증폭 

 1.5배 전략으로 복리투자시 이익 또는 손실이 더 빠르고 훨씬 큰 폭으로 발생합니다. 

 복리효과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실을 더 확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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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시장(HSCEI 지수) 국면별 1.5배 레버리지 성과 사례 

 상승 및 하락국면에서의 1.5배 전략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수익률의 1.5배 보다 초과수익 시현 

 변동성국면(횡보국면)에서의 1.5배 전략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수익률의 1.5배 보다 초과손실 시현 

1.5x 수익률 기간수익의
1.5배 수익률 차이

323.2% 252.5% 70.7%

1.5x 수익률 기간수익의
1.5배 수익률 차이

-83.1% -99.5% 16.4%

1.5x 수익률 기간수익의
1.5배 수익률 차이

-5.3% -2.7% -2.6%

상승국면(06.10.31~07.10.31) 하락국면(07.10.31~08.10.30) 변동성 국면(09.7.31~10.7.31)

252.5%

-99.5%

기간수익률의 1.5배

 

③ 높은 변동성 대응한 분할매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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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분할매수 전략: 최초 설정일에 HSCEI 구성 주식(관련 ETF 포함)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주

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수준을 투자하고, 매월 약 18%씩 편입비를 증가시켜 

설정 후 최장 6개월 동안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0% 수준을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  가격 분할매수 전략: 모집기간 종료일 익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수 3% 수준 하락 시(종가 기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5%를 추가 매수하는 가격 분할매수를 최초 실시 하며, 이후 직전 가격 분할

매수 시행일 종가를 기준으로 지수 3% 수준 이상 하락시(종가 기준) 마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5% 수준의 추가 매수를 수행합니다. 

- 가격 분할 매수 전략을 병행함에 따라 HSCEI 지수 지속 하락 시 목표 위험자산 편입비(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50% 수준)에 단기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매수전략 예시 

예시1) 운용기간중 주가가 가격분할 매수 기준이상으로 하락하지 않아 “기간 분할매수” 전략만 사용한 

경우 

 

예시2) 운용기간중 주가가 하락하여 “가격 분할매수”전략과 “기간분할매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경우 

 

예시3) 단기간에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격분할매수”전략을 위주로 사용한 경우 

 

HSCEI 하락 기준은 분할매수 시행일 종가 

가격분할매수 판단 기준은 한국영업일의 홍콩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예시는 운용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운용과정에서 투자비율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④ 비교지수 

 분할매수 기간동안 : 지교지수 없음 

 분할매수 기간 경과후 : 전일 비교지수*{1+(당일 HSCEI 일일 등락률*1.5-한국은행목표금리

/365*50%)} 

이 집합투자기구는 HSCEI 현물 및 선물에 투자하여 HSCEI 지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는 

전략과 분할매수를 수행하므로 분할 매수기간에는 비교지수와 펀드수익률간의 괴리로 인하여 비교지술

르 산출하지 않고, 분할 매수기간 경과후에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

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설명: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주 인덱스) (2011.5 월 현재) 

- 홍콩주식시장(Hongkong Stock Exchange, HSE)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H-Share)이면서 HSCI(Hang 

Seng 

설정일 1개월 HSCEI -3.0% HSCEI -4.0% HSCEI -7.0% HSCEI -3.0% HSCEI -3.0% HSCEI -4.0% HSCEI -4.0% HSCEI -3.0% 2개월

최초 편입 비중    60% 18.0% 7.5% 7.5% 7.5% 7.5% 7.5% 7.5% 7.5% 7.5% 18% or 전액

주식 편입비 누적 60% 78.0% 85.5% 93.0% 100.5% 108.0% 115.5% 123.0% 130.5% 138.0% 150.0%

설정일 1개월 HSCEI -5.0% 2개월 3개월 4개월 HSCEI -7.0% 5개월

최초 편입 비중    60.0% 18.0% 7.5% 18.0% 18.0% 18.0% 7.5% 18% or 전액

주식 편입비 누적 60.0% 78.0% 85.5% 103.5% 121.5% 139.5% 147.0% 150.0%

설정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최조 편입 비중    60% 18% 18% 18% 18% 18%

주식 편입비 누적 60% 78% 96% 114% 13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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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Index)에 포함되는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지수 

► H-share: 일반적으로 중국정부 소유의 국유기업 또는 정부지분이 30%이상이면서 수익의 50%이상

이 중국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으로서,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본토 상장기업의 주식을 말함. 

주식의 액면통화는 중국본토 통화인 인민폐(Renminbi)이나, 홍콩시장에서 홍콩달러(HKD)로 거래되는 

특징이 있음.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산출기관의 홈페이지(http://www.hsi.com.hk)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Bloomberg Ticker : HSCEI Index) 

* 비교지수 사용에 관한 유의 사항은 본문 마지막 페이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투자대상 국가 현황> 

항목 단위 2007 2008 2009E 2010E 

GDP % 13.0 9.0 8.5 9.0 

1인당 GDP US$ 2,560 3,259 3,566 3,925 

CPI % 4.8 5.9 -0.1 0.6 

인구 백만 1,321 1,328 1,334 1,341 

경상수지 bil.US$ 371.8 426.1 371.5 451.2 

경상수지 % GDP 11.0 9.8 7.8 8.6 

※ 출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 10) 

 

⑤ 적극적인 매매 전략 구사 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HSCEI 일일등락률의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분할 매수기간 종료후에 위험노출도를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위험노출도 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비교지수와의 추적

오차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위험관리전략 

구분 내용

주식 포트폴리오
추적오차

투자 금액에 맞는 최적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 추적오차 점검하여 HSCEI 지수와의
추적오차 관리

선물 베이시스 H-share 지수 선물 베이시스 점검

ETF 추적오차 주식거래비용 대비 효율성 여부, H-share 지수와의 괴리 정도, 유동성 등 점검

총편입비(레버리지) 관리

• 일일 리밸런싱 실행 원칙

• 리밸런싱 프로세스를 통해 총편입비(레버리지), 자산배분, 거래규모 등 점검

• 오퍼레이션과 유기적인 자금 관리 및 확인

환전 및 환헤지
선도환(Forward) 및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병행을 통한 포지션 관리

거래상대방 분산 추구

트레이딩 해외유가증권 전담 트레이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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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위험 관리 전략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 및 주가지수 등에 투자할 경우 홍콩달러화 또는 미국 달러화 

등으로 환전하여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가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도

환거래 및 통화선물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합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의 100%±

10% 수준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환헤지할 예정

입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

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투자 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투자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투

자기간 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원화가

치하락)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 실행으로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

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전략이 반

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

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

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와 동일한 수

준의 수익을 추구하나 이 투자신탁의 경우 장내파생상품(HSCEI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효과

를 일으켜 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HSCEI 지수가 하락할 경우 동지수 일일하락

율의 1.5배 수준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이란 특정 기간 동안의 HSCEI 지수의 누적 수익률의 1.5배 수준을 의미하

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

지 못합니다.  

특히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0%수준으로 유지하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일반적인 주식형, 주식파생형 상품과 비교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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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

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

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

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

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

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주된 투자전략

으로 이용하므로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내포합니다. 

장외파생상품위

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

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

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

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

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

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

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

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환헤지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선물, 

선물환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하나, 통화선물을 활용할 

경우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

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

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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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

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

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누적수익률과 괴

리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이 HSCEI의 일간 변동률의 1.5배 

수준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만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5배수로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수익률의 1.5배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

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

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

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leverage)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Leverage)투자로 인해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상기 언급한 사유로 인해 주가하락시 일반 주식형펀드나 인덱

스펀드에 비해 펀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1.5배 전략 수행 

불가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 부족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1.5배 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설정금액이 적을 경우 또는 

설정후 지속적인 해지로 펀드규모가 적을 경우 계획된 포트폴리오 구성 불가, 투자신

탁 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일별 수익률이 비교지수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매수 전략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분할매수하게 되므로 설정일 이후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

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상승폭과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집합투자재산을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관련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와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외국 국가시장의 증권은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

가 차이, 거래소에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흥국(중국) 주

식시장 투자 위

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 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이 있는 A

시장,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B시장, 홍콩의 H시장 등 복수의 주식시장이 상존하고 있

습니다. 동 투자신탁은 주로 홍콩 H 시장에 투자하므로 중국 A 시장 등 기타의 중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성과를 보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폐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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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 있으며, 정부주도 하에 개방경제로 진행 중에 있는 국가

라는 점에서 관료주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베이시스 위험 

투자금액 중 일부가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등)으로 운용되므로 베이시스가 운용수

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선물가격과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와

의  차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선물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기초자산 

가격에 수렴하나, 선물 만기일 전에는 시장환경(수급 등) 등에 따라 베이시스가 변동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가격의 등락률과 기초자산의 등락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롤오버 (Roll-

Over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등 주식연계파생상품

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물은 현물과는 달리 만기일이 있기 대문에 차기 선물 

또는 옵션으로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재투자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

치하지 않을 위험(이를 롤오버(Roll-over) 위험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가지수선물 가

격의 일간 변동

률과 HSCEI 일

간변동률 차이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HSCEI 일간등락률의 1.5배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게 되는 데, 선물가격의 일간변동률과 HSCEI 일간변동률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 가격의 

일간변동률과 

HSCEI 일간변동

률 차이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HSCEI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될 수 있으며,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의 일간등락률과 HSCEI 일간등락률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그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

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

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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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

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

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

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

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

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HSCEI 일간 등락율의 1.5배를 추구하지 못할 수있

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

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라. 위험에 관한 지표공시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macquarie.co.kr/mim)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합니다. 

위험지표 설명 공시주기 

계약금액 파생상품 거래금액 파생상품 거래 후 익일까지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간 설명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의 최대

손실예상금액 
매일 

 

마.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

파생형)으로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닙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를 통하여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신탁으로서 그렇지 않은 일반 주식형 상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

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 등을 기준으로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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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

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

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

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

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각 위험자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이하), 기업어음(CP)(A3미만), 상품(Commodity), 리츠

(REIT’s), 출자지분(유한, 합자회사, 조합 등),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 중위험자산이란 회사채(BBB-이상), 기업어음(CP)(A3이상),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특수채,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

다. 

주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주6)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

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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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A  2011-06-0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C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C-e - 인터넷 가입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나) 1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3영업일            제6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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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나) 1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7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다) 환매대금은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

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빈번한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거래비용 및 각종기회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환매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3시[오후 1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3시[오후 1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

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

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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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

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

급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

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 전일(1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

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

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

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

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

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 간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

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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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

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

정ᆞ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

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유가증권으

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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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

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

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연, %) 지급 

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집합투자 

업자보수 
0.6000 0.6000 0.6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000 1.0000 0.9000 

신탁업자  

보수 
0.0550 0.0550 0.05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50 0.0250 0.0250 

기타비용 - - -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3800 1.6800 1.5800 - 

증권거래비용 - - -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기준일 

현재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신규 설정하

는 상품인 관계로 당해 투자신탁의 추정치 산출이 어려워 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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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비용은 작성기준일 현재로 추정치 산출이 어려워 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243 547 872 1,792 

종류C수익증권 175 543 935 2,033 

종류C-e수익증권 164 511 881 1,92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을 누계액

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종류A의 판매수수료는 1%로 가정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

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

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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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

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

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

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

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

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

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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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구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3 부 . 집합투 자기구 의 재무  및 운 용 실적 등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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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20

층)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macquarie.co.kr/mim 

회사 연혁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  

<ING 자산운용 주식회사> 

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자본금 273억 

주요주주현황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 지분율 100% 

 

   운용지시 

 

 

 

펀드의 운용구조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 등

신탁업자 

(은행·증권 금융) 

 자  금 

설정해지 
요    청 

집합투자업자 

주식, 채권 등 

► 펀드재산 운용 
► 펀드재산 

보관·관리 
► 운용감시 

► 펀드가입 
► 출    금 

 수  익 

 수 익 

 자 금 

 투 자 

투자자 

 수 익 

제 4 부 . 집합투 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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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0.03.31 ’09.03.31 계정과목 ’10.03.31 ’09.03.31 

현금및예치금 364.0 493.3 영업수익 185.7 176.8

유가증권 3.4 3.4 영업비용 178.9 183.3

대출채권 0.9 0.9 - - -

유형자산 6.4 11 - - -

무형재산 98.3 118.4 - - -

기타자산 53.8 63.4 - - -

자산총계 526.9 690.4 영업이익 6.8 -6.6

예수부채 4.6 0 영업외수익 0.0 0.7

차입부채 - 0 영업외비용 0.1 0

기타부채 64.6 55 - -  -

부채총계 69.3 55 경상이익 6.8 -5.9

자본금 273.3 451.7 특별손익 - 0

자본잉여금 41.5 41.6 법인세 6.2 -4.9

이익잉여금 142.8 142.2 - -  -

자본총계 457.6 635.4 당기순이익 0.6 -10.78

 

라. 운용자산 규모(2011.4.10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585  5,038  5,293  0  870  316  0  8,201  24,302  

*투자일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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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해외 업무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 39 

연락처 : 1588-575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

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

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

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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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

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

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

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

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 02-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 P&I㈜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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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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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

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

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

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

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

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

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

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

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제 5 부 . 기타 투 자자보 호 를  위해 필요 한 사항 



 

36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

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

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

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

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

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

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

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

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37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

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

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금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

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

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

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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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

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

의 만료일, 헤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

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

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

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

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

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

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

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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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

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

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acquarie.co.kr/mim)ㆍ판매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

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

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

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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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지표의 공시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macquarie.co.kr/mim)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
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선정절차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

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

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

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
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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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

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

립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

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

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

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

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

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

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의해 금융 기관끼

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

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

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

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

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

[참고 ] 펀드 용 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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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규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

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

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

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

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

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

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

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

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

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

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

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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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

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

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

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

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

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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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사용 유의 사항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는 항셍데이터서비스(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로부터 사용권(License)을 수여받은 항셍인덱스(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가 

산출하고 공표한 지수입니다. 지수에 대한 상표와 명칭은 항셍데이터서비스의 소유입니다. 항셍인덱스와 항

셍데이터서비스는 맥쿼리 차이나 불 1.5x 증권투자신탁(“펀드”)과 관련하여 본 지수를 사용하고 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항셍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는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1) 본 지수, 그 

산출 결과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2) 본 지수, 그 구성 종목 및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절성; (3) 어떤 목적이든 본 지수, 그 구성 종목 및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 등. 항셍

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는 본 지수와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보장,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지수 

및 관련 계산 방식, 종목 및 인자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절차 및 근거는 언제든지 항셍인덱스에 의해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셍인덱스 또는 항셍데이터서비스는 다음 사

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펀드와 관련하여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본 지

수 사용 및/또는 참조; (2) 항셍인덱스의 본 지수의 산출과 관련한 부정확성, 생략, 오류; (3) 본 지수의 산출

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부정확성, 생략, 실수, 오류 또는 불충분성; (4) 상기 사항에 대한 

결과로서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가 본 펀드를 거래하면서 입은 경제적 손실 및 그 외 손실 등. 중

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는 본 펀드와 관련하여 항셍인덱스 및/또는 항셍데이터서비스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펀드를 거래하는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는 본 면책사항을 잘 숙지하고, 항셍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면책사항은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와 항셍인덱스 및/또는 항셍데이터서비

스 간에 계약 또는 준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